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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참 )조

 제출년월일 95. 10.

 제  출 :자 달서구청장
(」라 1 호 1)고

1 . 제안이유

0  의료보호법시행령이  개정됨에  따라  현행조례즐  개정된 #;  동댈 행령에  일치피게개

정하여

2. 근거법령

0  달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 효율적으로  운영코자 항

3. 주요골자

0 - ·  기금출납명령관 을 · "  기금운용관 으로  변경하고 " "  기금출납공무원 을"기금출납

o  의료보호법시행령 21제 코

 ◎구광◎◎달◎구◎료보호◎금특◎◎◎◎◎◎운용조◎로◎◎조◎(꾼

의안
95-45
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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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 원 으로 (  변경 안 4 )제 조등

0  의료보장계장을 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

4. ( ) 개정조례 안 :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따로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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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 다융과  같이 . 개절한다

3  칙제 조중

" "  의료보험법 을 " "  의료보호법 으로 . 한다

4 1  재 조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4 (  제 조 회계공무원의 ) 임명 :H:  의료보호법시행령 2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기금운용관은 구

 의 , 사회과장으로  기금출◎원은  사회복지계장으로 . 한다

5  제 조 · 6 1  제 조제 항  및 3  제 항 · 7 1  제 조제 항  및 2  제 항 · 8 1  제 조제 항중 " "기금출◎명령관 을

 각각 " "  기금운용관 으로 , 하고 " "  기금출납공무일 을  각각 " "  기금출◎원 으로 한다

 부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로부터 시행한다

 ◎구광◎◎ fl  달◎구◎료보호◎금특◎◎ 설◎◎운용조◎중◎◎조◎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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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 정 ( )안

3 (  제 조 세입  및 ) 세출 ‥‥

·  의  료보호법 ·

-232-

현행

3 (  제 조 세입  및 ) 세출  이  회계는 기금의

 재원을  세입하고  의료보험법의 규정에

 의한 (  보호대상자 이하 " "보호대상자 라

)  한다 에  대한 "'  보조금파 이에  관련된 기

 타  경비를  세출로 . 한다

4 ( ' 제 조 회계공무원의 ) 임명 :  츠의료보호법

 시행령 2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기금출납

 명령관은  구의 ,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

 공무원은 ff  의료보장 장으초 . 한다

'』 ( )낑략

5 (  게 조 회계관계  공무뭔의 ) 책임 기방재정

 법  중  회계관계공무원의  책임에 관하여

, 경리관  징수관에  관한  규정은 기귿출

4 (  게 조 회계공무원의 ! 임덜 i 리료보호법

 시행령 Bl  제 조의  규정에  의글 피금운용

 관은  구의 ,'/i사회과장으로 귿풀납익◎

 사회  복기  계  장으초 . 한다

·! (  힌챙과 )같음

5 (  레 조 죄계관계  공뚜인신 '  갠◎ ;

 납명령관에게  치출원과  출남원과 관한

71귿

문용잔

 ‥‥‥ ='i -j·금 ◎원 규정은  기금출◎공무원에페  이즐 쿤용찬

. 다

6 ( ) 제 조 수입  ◎  기금출납명령관이  수입금 1 6 ( )제 조 수입 1 -기금은긍 관

(  현행과 )같음

'S

71

 귿둔퐁길을

 수낱하고자  할  때에는  미리 수입액

 을  조사  결정하여  납입자에게 납입의

 고지를  하여야 . 한다

· ' ◎ (  생 략」

 ◎  수입금을  수납한  기관은 납입자에게

 영수증을  교부하고  지체없이 기금출납명

 령관에게  영수보고서를  송부하여야 . 한다

 신·  구  조  문  대  조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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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행개  정 ( )안

7 (xl ) 제 조 출 1 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 7 ( ) 제 조 지출 1 기금운용관

 상자에게  의료보호를  행한  의료보호 진

 료기관의  장이  의료보호비를  청구한 때

 에는  그  청구내용을  검토  조정하여 기

 츰부담액과  대불금을  구분결정한  후 대

 불귿  상환  의루자에게는 6 2제 조제 항의

 규정에 '  의한 ,· 납입고지서를 지금출◎공

 무원에게는  지출원인  행위관계서류를 송

 부하여야 . 한다

.  ◎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:2; -

 관계서류를  송◎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·  기 금출납끈

 구괌고에  대하머  지관띨령를 ◎하여야

.한파

8 (  게 조 내불괌의 ) 상환등 1 기괌출낚떨링 8_I(  세 대불늠의 -) 삯환등 1 기온운용관

 관◎  대불괌의  ◎액에  따라  다믐 각호

 의  구◎메  의하머  대불괌의 xl출뭔인행

 위를  한날로부터 3  월이  경과한  월의 말

 일을  최초의  납입기일로  하여 3월마다

 분할  상환하게  할  수 . . 쑨 다  이경우 대

 불금은  무이자로 . 한다

1. 10  만원미만은 3회 1.

2. 10  만원이상 30  만원  미만은 8회 2.

3. 30  만원이상은 12회
3  ◎

~  ◎ (  생 )략 ':f~  ◎ (  현행과 )같음


